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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 기법을 이용한 설계시공일괄방식 주요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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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Claim Elements for Design Buil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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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build projects were devised to enhance the design technologie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efficiency of public work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ies. However, as various stages of the 

process, such as formulation of basic plans and design documents, and deliberations proceed, claims, including changes in the 

requirements of clients, and design changes occur. These claims result in the delay in construction and an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main claims that delay construction and increase the costs of design-build projects, 

prevent claims in the futur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jec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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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계시공일괄방식은 발주자가 설계 시공을 단일 도급자와 일

괄 계약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DB(Design-Build)

로 구분하며, 발주방식의 하나로 인정하여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Adiran, J. J., 1981 and Molenaar et al. 1999).

설계시공일괄방식은 발주자가 개략적인 기본적인 사업구상

과 계획 등을 제시하면 건설업체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선정

된 일괄사업자가 기본계획안 계획, 설계도서 작성, 심의, 입찰방

식 업무 등 프로세스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 발주처의 요구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주처와 일괄사업자간 클레임 요인들

이 발생하여 공사지연, 공사비용 증가 등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

고 있다(이상범 외 2007).

또한 설계시공일괄방식은 정부주도의 대형 건설공사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발주자인 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법

률을 예로 들거나 계약관계에 있어 우위인 점을 이용하여 계약

금액 변경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설계시공일괄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일

괄방식 사업의 시공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클레임 요인을 

도출한 후,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

여 프로젝트의 공기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클레임 요인

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

로 발주하는 사례와 클레임 또한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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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건설공사 클레임의 발생원인

클레임 발생원인 건축 토목 기타 합계 비율

 1. 설계도서 미비 14 43 - 57 33.5%

 2. 발주자의 지시 16 45 - 61 35.9%

 3. 계약문서와 현장상황 불일치 2 23 - 25 14.7%

 4. 확정도면 배부지연 등 - 3 - 3 1.8%

 5. 부지인도 지연 - 2 - 2 1.2%

 6. 불가항력 1 2 - 3 1.8%

 7. 관련규정 변경 - 2 - 2 1.2%

 8. 물가변동 - 2 - 2 1.2%

 9. 기타(시공자의 일방적 주장) 10 3 2 15 8.8%

합       계 43 125 2 170 100%

때문에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만

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찰-

설계-시공-유지관리 프로세스의 전 단계 중에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요인으로 인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한정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일괄방식 프로젝트의 클

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기 위해 기 수행된 중·대형급 설계

시공일괄방식 프로젝트 사례 자료, 선행연구 자료, 설계시공일괄

방식 프로젝트 유경험자의 면담 및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설계시공일괄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은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방식이 공사기

간의 지연, 설계와 시공의 분리에 의한 시공사의 하자문제 발생, 

건설과정에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유발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적용되어 온 발주방식 

중의 하나이다(이상호 1998).

설계시공일괄방식은 국내에서 턴키(Turn-Key), Design-Build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시공일괄방식을 턴키공사라 부르기도 한다(윤준선 2005).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유형으로는 설계-시공일괄계약, 설계

시공관리(Design-Manage)일괄계약, 턴키(Turn-Key)계약, 기

타 유형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일괄계약방식은 

공사의 종류, 발주자의 여건 및 일괄 시공업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시공단계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예방을 위해서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시공단계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 연구문헌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허

(2) 설계시공범위 및 한계 불분명

(3) 법령(법규)의 변경

(4) 사업비 추정 불확실

(5) 계약문서의 불명확과 불합리한 조항

2.2 건설클레임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 하의 양 당사

자중 어느 일방이 일종이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 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클레임의 발생원인은 Table 1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호 불합리한 

설계, 시공이 불가한 설계도면, 현장 상황과 설계도서와 불일치, 

현장인도 지연 및 상이한 현장여건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2.3 고장형태 영향분석(FMEA)기법 

FMEA 기법은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생 가

능한 잠재적인 결함 및 고장의 형태를 고장요인들의 발생도, 고

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심각도,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영향도로 평가한 후 세가지 요소의 위험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이하 RPN)를 도출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이상옥 

2010).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은 이해관계자(사업 참여자), 생

산장소, 생산형태 등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

에 FMEA 기법 적용을 위하여 위험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객관적

인 평가, 공사의 종류, 건물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김윤성, 조원철, 2002).

한편, FMEA 기법은 시스템 FMEA, 설계 FMEA, 공정 FMEA, 

설비 FMEA, 서비스 FMEA로 구분된다. 이중 공정 FMEA 기법은 

프로젝트 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

고, 발주자에게 미칠 요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우선순

위별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분야에 공

정 FMEA 기법을 도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가 있다(김

윤성 2002).

(1)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사품질관리

(2)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

(3) 품질관리 측면에서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의 해석 용이

(4) 현장 엔지니어들의 하자발생 감소시키거나 결함요소 발

견능력증대

(5) 공정개선 조치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해 효율적인 공사 

가능

(6) PL소송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출증거자료로서 FMEA기법

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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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선행연구 및 사례를 통한 클레임 발생요인 선정

클레임 

발생

원인

코드 클레임 요인

선행연구 설계시공일괄방식 사례

류소산

(2010)

황재우

(2007)

윤준선

(2005)
A B C D E

계
약
서
 
및
 
계
약
도
서

A01

계약문서 및 

계약우선순위 

불명확

● ● ● ● ● ●

A02 불공정 조항 ● ● ●

A03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 ● ● ● ● ●

A04
계약도서 상호 

상이(모순)
● ● ● ● ●

발
주
처
 
및
 
수
요
기
관

B01 사업비(예산) 부족 ● ● ● ●

B02
무리한 요구 및 

조건 제시
● ● ● ● ● ●

B03 의사결정지연 ● ● ● ●

B04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
● ● ● ● ●

B05
부서간 의견 상충 

및 의견 불일치
● ● ● ●

B06 당선안 설계변경 ● ● ● ● ●

현
장
조
건

C01
지반조사 

조건 상이
● ●

C02
지장물 및 지하 

폐기물 발생
● ● ● ● ●

C0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 ● ● ● ●

공
정
 
및
 
공
기

D01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 ● ● ● ●

D02 절대공기 부족 ● ● ● ●

D03 착공지연 ● ● ● ● ● ●

D04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 ● ● ● ● ●

대
관
행
정
 
및
 
인
허
가

E01 인․허가 지연 ● ● ●

E02
심의시 지적사항 

반영
● ● ● ● ●

E03
도시계획관리 

변경 지연
● ● ● ●

E04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제

● ● ● ● ● ●

E05
기술제안내용 

적용불가
● ● ●

설
계
변
경

F01
발주처 설계변경 

거부
● ● ●

F02
설계변경 

확정(승인) 지연
● ● ● ●

F03 무리한 설계변경 ● ● ● ● ●

F04
잦은 설계변경 

요구
● ● ● ● ● ● ● ●

F05
공법변경에 따른 

단가 감소
● ● ● ● ● ●

F06
단가적용에 따른 

추가금액
● ● ● ● ●

F07
누락공종

(품목)발생
● ● ●

자
재

G01

관급자재 

반입지연, 

설치지연

● ●

G02
고가자재 및 높은 

사양 요구
● ● ● ● ●

기
타

H01
법령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
● ● ● ● ●

H02 외부 민원처리 ● ● ● ●

H03 용지 미확보 ●

H04
법규 소급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
● ●

H05

행사비 부담

(기공식, 준공식, 

지급 선물)

● ● ● ● ●

(7) 국제무역에서 FMEA는 QS-9000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

로서 제품수출에 필수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일괄방식에서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요인들을 고장의 원인

으로 설정하고, FMEA 기법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주요 클레임 

발생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잠재적 클레임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FMEA 기법을 활용하여 설계시공일괄방식 사

업에서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프로젝

트의 특성과 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클레임 요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잠재적 클레임 요인의 선정은 먼저, 선

행 연구를 통하여 1차적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내용에 대하여 

설계시공일괄방식 또는 턴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두 번째로, 실제 설계시

공일괄방식 사업의 5개 사례에서 발생된 클레임 요인을 토대로 

잠재적 클레임 요인을 분석하였다. 5개 사례는 최근 5년 내 설계

시공일괄방식에 의해 수행하여 준공된 중대형급 국내 공공공사 

위주로 5건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와 설계시공일괄

방식 사업의 실제 클레임 자료를 토대로 잠재적 클레임 요인 선

정을 위한 자료를 Table 2와 같이 정리되었다. 총 8개 항목에 따라 

36개의 클레임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4. FMEA기법을 이용한 주요클레임 요인 도출

4.1 FMEA기법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클레임 요인의 중점관리요인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FMEA 방법

을 위한 설문조사는 주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는 방식으로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4명에서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팀이 

구성된다(Mikulak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설문개수, 조사기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총 45명을 설문개수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설계시공일괄방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로 하였다. 설문대상자 전체55명 중 

10개를 제외하고 45개 설문응답자 응답내용을 회수하였으며, 

발주기관 5%, 시공사 18%, CM(감리) 77%분포로 이루어졌다. 

4.2 클레임 요인별 위험도 및 위험등급 분석

4.2.1 위험도(Cs) 및 위험등급 분석프로세스

공정 FMEA절차를 바탕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클레

임 요인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진행과정과 방법을 정립하여 

클레임 평가를 통한 위험등급산정을 하기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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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MEA를 이용한 설계시공일괄방식 클레임 요인의 평가 

프로세스

수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과 대상, 구체적 평

가방법 등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앞서 고찰을 진행한 선행 

연구와 실제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잠재적 

클레임 요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잠재적 클레임 요인 도출 과정

에서 클레임 요인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 잠재적 클레임 요인으

로 선정하였다.

4.2.2 클레임 요인별 발생도-심각도-영향도 분석 및 위험 

등급 결정

FMEA기법을 이용한 일반적인 고장등급의 결정은 위험 우선

도 수치인RPN(Risk Priority Number)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역시 당초 RPN을 통한 위험 우선도 순위 도출을 

목표로 하였으나 클레임 요인의 항목 수가 36개로 비교적 많은 

가운데 중복순위가 많아져 위험순위 도출이 아닌 위험등급 결정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등급 결정 방법 중 

고장평점법을 사용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으나 설문을 실시

할 당시 RPN분석을 염두에 두고 원래 분석 척도인 발생도, 영향

도, 검출도 개념을 클레임 요인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중 

검출도는 제조업과 다른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도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발생도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에서 해

당 클레임 요인의 발생도가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는 척도이다. 

심각도는 해당 클레임에 의해 클레임 발생시, 프로젝트에 미치

는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심각도의 

개념은 클레임이 발생한 단위 작업이나 프로세스에만 해당되며, 

후속작업에 대한 영향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향도는 해당 클레

임에 의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클레임 발생 시, 발생된 클

레임이 시공과정에 주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공정 FMEA에서 고장에 대한 등급은 고장평점법, 치명도평점

법, 치명도 분석의 세 가지 분석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 중 평점요소의 임의선택이 가능하며 고장영향의 발생빈도, 

중요도, 영향범주, 방지가능성 등 다양하게 접목 할 수 있는 평

가 방법을 검토한 결과 고장평점법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고장평점법은 고장에 대한 평점요소 i를 정하여 각 요소에 

대한 계수 Ci를 기술적 판단에 의해 평가하고, 평점 Cs를 계산한

다. 본 연구에서 고장평균 값(Cs)은 ‘해당 요인의 잠재적 공기지

연 위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장평균(Cs) 값은 즉, 위험

도라 할 수 있다. Cs는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계수들의 기하평균으로 계산된다.

 ×× ≤≤ 

여기서, 

 : 고장평균(위험도)값  : 평점요소

 : 발생도 값 

 : 심각도 값

 : 영향도 값

여기서 평점요소 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가급적 중요도

와 발생도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위험도 값은 클레임 등급 점수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

급, Ⅳ등급과 같이 구분하여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위험등급 분

류는 Table 3과 같이 정할 수 있다(한국화학시험 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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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클레임 등급 분류

클레임 등급 위험도(Cs) 기준

I. 치명 클레임 7~10점 임무실패, 초과 작업 및 비용 발생

II. 중대 클레임 4~7점
임무 중 중대한 부분을 달성 못함,

적극적인 공기 및 비용만회 계획이 필요

III. 경미 클레임 2~4점
임무 중 일부를 달성 못함,

일부 공기 및 비용 조정이 필요

IV. 미소 클레임 0~2점 공기 및 비용 영향이 전혀 없음

Table 4 클레임 요인별 발생도-심각도-영향도 평균값

클레임 

발생원인
코드 클레임 요인

발생도

평균

심각도

평균

영향도

평균

계약서 및

계약도서

A01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순위 불명확 5.96 6.93 7.18

A02 불공정 조항 5.91 6.42 6.64

A03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6.76 7.24 7.47

A04 계약도서 상호 상이(모순) 6.78 6.76 6.76

발주처 및 

수요기관

B01 사업비(예산)부족 5.71 6.56 6.82

B02 무리한 요구 및 조건 제시 6.78 7.07 7.09

B03 의사결정지연 7.04 6.78 7.04

B04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 5.78 5.80 5.96

B05 부서간 의견 상출 및 불일치 5.40 5.67 5.64

B06 당선안 설계변경 6.80 6.84 7.09

현장조건

C01 지반조사 조건 상이 5.20 5.64 5.60

C02 지장물 및 지하 폐기물 발생 4.69 4.71 4.91

C03 천재지변(불가항력적) 2.84 4.06 4.33

공정 및 

공기 관련

D01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5.22 6.00 6.42

D02 절대공기 부족 5.69 6.64 6.87

D03 착공지연 4.08 4.53 4.56

D04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6.02 6.58 6.67

대관행정 

및 

인허가관

련

E01 인허가 지연 5.00 5.56 5.80

E02 심의시 지적사항 반영 4.79 4.69 4.78

E03 도시계획관리 변경 지연 3.47 4.09 4.29

E04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제 3.39 4.20 4.02

E05 기술제안내용 적용불가 4.26 4.88 4.72

설계변경 

관련

F01 발주처 설계변경 거부 3.56 4.18 4.53

F02 설계변경 확정(승인) 지연 5.76 6.36 6.42

F03 무리한 설계변경 5.04 6.13 6.31

F04 잦은 설계변경 요구 5.76 6.27 6.44

F05 공법변경에 따른 단가 감소 3.48 3.82 3.77

F06 단가적용에 따른 추가금액 3.86 4.04 4.00

F07 누락공종(품목)발생 6.13 5.78 5.82

자재
G01 관급자재 반입지연, 설치지연 4.91 5.76 5.73

G02 고가자재 및 높은 사양 요구 5.62 5.93 6.13

기타

H01 법령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 3.98 3.94 4.03

H02 외부 민원처리 4.04 4.19 4.21

H03 용지 미확보 3.09 4.27 4.38

H04
법규 소급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
3.03 4.18 4.26

H05
행사비부담

(기공식, 준공식,지급선물)
4.07 3.57 3.40

4.3 FMEA기법을 이용한 주요클레임 요인도출

4.3.1 발생도-심각도-영향도 분석을 통한 주요 클레임 요인 

도출

36개 클레임 요인의 발생도, 심각도, 영향도 값을 Table 4와 

같이 각각 평균치로 계산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

적으로 발생도보다 심각도 점수가 높고, 심각도보다 영향도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클레임의 발생 

자체보다 발생 시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심각하고, 이로 인해 후속 작업이나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

서 실제 클레임의 발생도가 높지 않더라도 일단 클레임이 발생

하면 심각도와 영향도가 높아 이를 만회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

력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4.3.2 위험도 및 위험등급 분석을 통한 주요 클레임 요인 도출

36개의 잠재적 클레임 요인을 대상으로 클레임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주요 클레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45명이 답변한 발

생도, 심각도, 영향도 값을 통해 위험도(Cs)을 산출하였고, 이러

한 위험도는 해당 요인의 잠재적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에 따

른 위험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45개 위험도의 평균값을 도출한 후, 이 값을 기준으로 Table 

3의 클레임 등급분류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결정하였고 순위별

로 나열하였다.

Table 5에서와 같이Ⅰ등급에서는 1개, Ⅱ등급에서는 26개, 

Ⅲ등급에서는 9개의 클레임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클레

임 요인에서 70% 이상이 Ⅱ등급에 해당한다. 위험등급 기준에

서 Ⅱ등급에 해당하는 중대 클레임은 4~7점까지 가장 폭넓은 

점수대를 포함하는 범주로 2등급 내에서도 4점, 5점, 6점대의 

다양한 점수 층을 형성하고 있다.

5. 주요클레임 요인의 타당성검증

5.1 현장 추가사례를 통한 검증

Table 5에서 나타난 상위 10개의 클레임 요인의 타당성에 대

한 검증을 위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

의 3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사례별로 클레임 발생도-심각도-

영향도와 위험도(Cs)를 산출하였다. 잠재적 클레임 요인에 도출

에 사용된 사례외의 3개 사례를 토대로 검증하였고, 공사금액 

400억 이상의 설계시공일괄방식 사례로 용도가 규모가 각기 다

른 현장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3개 현장사례 클레임 요인을 분석해 보면 기존 선행연구와 

5개 현장사례에서 도출된 클레임 사례와는 다르게 10위권 내 

있는 요인들을 클레임의 등급분류에 의해 분류하면, 1위부터 9

위까지 9개항목이 7점 이상으로 Ⅰ등급인 치명적 클레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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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위험도와 위험등급별 클레임 요인

순위
위험

등급
클레임 요인 위험도평균 클레임 발생원인

1 Ⅰ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7.15

발주처 및 수요기관

2 Ⅱ 무리한 요구 및 조건 제시 6.98

3 Ⅱ 의사결정지연 6.95

4 Ⅱ 당선안 설계변경 6.91

5 Ⅱ 계약도서상호상이(모순) 6.76

6 Ⅱ
계약문서  불명확 계약 우선순위 

불명확
6.67

7 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6.42
공정 및 공기 관련

8 Ⅱ 절대공기 부족 6.38

9 Ⅱ 사업비(예산)부족 6.34
발주처 및 수요기관

10 Ⅱ 불공정 조항 6.32

11 Ⅱ 설계변경확정(승인)지연 6.17

설계변경 관련12 Ⅱ 잦은 설계변경 요구 6.15

13 Ⅱ 누락공종(품목)발생 5.91

14 Ⅱ 고가자재 및 높은 사양 요구 5.89 자재

15 Ⅱ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5.86 공정 및 공기 관련

16 Ⅱ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 5.84 발주처 및 수요기관

17 Ⅱ 무리한 설계변경 5.80 설계변경 관련

18 Ⅱ 부서 간 의견 상출 및 불일치 5.57 발주처 및 수요기관

19 Ⅱ 지반조사 조건상이 5.48 현장조건

20 Ⅱ 관급자재반입지연, 설치지연 5.45 자재

21 Ⅱ 인허가 지연 5.44 대관행정 및 인허가관련

22 Ⅱ 지장물 및 지하 폐기물 발생 4.77 현장조건

23 Ⅱ 심의 시 지적사항 반영 4.75
대관행정 및 인허가관련

24 Ⅱ 기술제안내용 적용불가 4.61

25 Ⅱ 착공지연 4.38 공정 및 공기 관련

26 Ⅱ 외부 민원처리 4.15 기타

27 Ⅱ 발주처 설계변경 거부 4.07 설계변경 관련

28 Ⅲ 법령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 3.98 기타

29 Ⅲ 단가적용에 따른 추가금액 3.97 설계변경 관련

30 Ⅲ 도시계획관리 변경 지연 3.93 대관행정 및 인허가관련

31 Ⅲ 용지 미확보 3.87 기타

32 Ⅲ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제 3.85 대관행정 및 인허가관련

33 Ⅲ
법규  소급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
3.78 기타

34 Ⅲ 공법변경에 따른 단가 감소 3.69 설계변경 관련

35 Ⅲ 천재지변(불가항력적) 3.68 현장조건

36 Ⅲ
행사비부담

(기공식,준공식,지급선물)
3.67 기타

Table 6 검증사례 3개 현장 클레임 위험도순위

코드 클레임 요인
발생도

평균

심각도

평균

영향도

평균

위험도

순위

A03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9.00 8.33 8.67 *1

A04 계약도서 상호 상이(모순) 7.67 7.67 8.00 *2

B03 의사결정 지연 7.67 7.33 7.67 *3

B06 당선안 설계변경 7.67 7.33 7.33 *4

B01 사업비(예산) 부족 5.65 7.33 9.33 *5

B02 무리한 요구 및 조건제시 7.33 7.33 7.33 *6

A02 불공정 조항 6.00 7.67 8.00 *7

B04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 7.33 6.67 7.33 8

C01 지반조건 상이 7.00 7.00 7.00 9

B05 부서간 의견 상충 및 불일치 6.89 7.00 7.00 10

A01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순위 불명확 5.33 7.67 7.67 *11

C02 지장물 및 지하폐기물 발생 5.67 7.00 7.67 12

B02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 5.33 5.67 5.67 13

E02 심의지적 사항 반영 6.00 5.00 5.33 14

F02 설계변경 확정 지연 6.33 5.00 4.67 15

F01 발주처 설계변경 거부 5.67 5.33 5.00 16

D04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4.67 5.00 5.00 *17

D02 절대공기 부족 4.00 5.00 5.67 *18

* 는 본 연구결과 10위권 내 클레임 요인임

으로 분석되었으며, 발생도-심각도-영향도와 위험도순위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발생도-심각도-영향도와 위험도순

위를 보면 기존문헌과 5개 현장사례에서 도출한 클레임 사례인 

7개 항목이 동일하였고, 3개 항목인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 순위

는 11번째,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지연은 17번째, 절대공기 부족

은 18번째 항목 순위에 있다.

검증결과 검증사례와 비교하여 총 7개 요인인 입찰안내서 오

류 및 내용부실 요인, 무리한 요구 및 조건 제시 요인, 의사결정

지연, 당선안 설계변경 요인, 계약도서 상호 상이(모순)요인, 사

업비(예산)부족, 불공정 조항 요인이 주요 클레임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계약문서 및 계약우선순위 불명확, 설계변경에 따른 공

사지연, 절대공기 부족은 주요 클레임 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10개의 주요 클레임 요인 외에 사례현장 

검증과정에서 10위 안에 들어간 요인은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

순위 불명확 요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요인, 절대공기 

부족 요인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클레임 요인 

10개 요인과 함께 총 13개의 요인은 중점적으로 주요하게 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결과, 대체적으로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조사와의 차이는 조사 대상 프로젝트의 

수가 적은 것과 각 현장 조건에 따른 프로젝트별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클레임 분석관련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 및 범위별로 공통되는 잠재적 클레임 요인이 있지만, 잠재

적 클레임 요인이 상이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종

적으로 도출한 주요 클레임 요인과 선행연구인 윤준선 (2005), 

황재우 (2007), 류소산 (2010)의 연구에서 도출된 클레임 요인을 

비교해보면, Table 7과 같다.

공통적으로는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요인, 무리한 요

구 및 조건 제시 요인, 계약도서 상호상이(모순) 요인,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순위 불명확 요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요인, 

절대공기 부족 요인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요인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요인, 무리한 요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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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클레임 요인과의 비교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클레임 요인

윤준선 

(2005)

황재우 

(2007)

류소산

(2010)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 ● ●

무리한 요구 및 조건 제시 ● ● ●

의사결정지연 ●

당선안 설계변경 ●

계약도서 상호상이(모순) ● ●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순위 불명확 ●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 ●

절대공기 부족 ● ●

사업비(예산) 부족 ●

불공정 조항

조건 제시 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모두 도출되어 발주자의 무리

한 요구 및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불공정 조항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클레임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

서 불공정 조항에 대한 클레임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 진행단계에서 클레임 없이 프로젝트

를 완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관리 대상으로서 클레임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에서 발생하는 클

레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FMEA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시공

일괄방식 사업 수행 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주요 클레임 요

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 클레임, 설계시공일괄방식, FMEA 기법의 이

론적인 고찰과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클레임 및 건설분야에 

적용된 FMEA 기법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요 클레임 

요인 도출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둘째,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클레임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클레임 요인과 실제 현장 5개 사례에서 발생된 클레임 요인을 

분석하여 FMEA 기법 적용을 위한 잠재적 클레임 요인을 선정하

였다. 

셋째, FMEA 기법 적용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클레

임 요인 도출 프로세스에 따라 클레임 요인별 위험도 및 위험등

급과 발생도-심각도-영향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

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주요 클레임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실제 3개 현장사례와 비교를 하였다. 검증 사례

의 상위 10개 클레임 요인과 비교하여 주요 클레임 요인 10개 

중 7개 요인이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입찰안내서 오류 및 내용부실 

요인을 포함한 10개 주요 클레임 요인과, 검증사례에서 도출된 

상위권 10위에 있는 3개 클레임 요인인 계약문서 및 계약우선순

위 불명확 요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요인, 절대공기 부족 

요인의 13개 요인이 설계시공일괄방식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클레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도출된 클레임 요인들에 대한 중점관리

를 통하여 설계시공일괄 사업자들에게 클레임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도-심각도-영향도를 평가척도로 하여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을 수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실제 현장 

사례의 클레임 발생도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실제 5개 사례를 

토대로 하였으나, 정확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별로 주요 클레임을 도출하는 연구와 대책에 대해

서도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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